
한국의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 2030년 OECD 평균 달성을 향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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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노동시간 국제비교 1. OECD 회원국 연간노동시간(2023년)



2. 주요 국가 연간 노동시간 추이(1870~2017년)

자료: ILO(2022)에서 재인용



2. 주요 국가 연간노동시간 추이(1950~2017년)

자료: ILO(2022)에서 재인용



3. OECD 국가 노동시간 제도 비교 1
자료: OECD(2021), Ch.5

⚫ 호주 : 38-38-42 / 벨기에 38-37.8-38 / 프랑스 35-35.6-38 / 독일 O-38.2-40 
⚫ OECD 중위값 40-38.2-40 / 한국 40-40-40 ⇒ global standard



3. OECD 국가 노동시간 제도 비교 2

자료: OECD(2021), Ch.5

평균값 중위값 평균값 중위값

2005 49.4     48 22.2     24

2006 48.6     46 21.5     21

2007 47.9     45 21.7     22

2008 47.1     44 21.5     20

2009 46.0     40 21.3     20

2010 45.8     40 21.0     20

2011 45.1     40 20.7     20

2012 44.4     40 21.0     20

2013 44.1     40 21.2     20

2014 44.0     40 21.0     20

2015 44.1     40 20.7     20

2016 43.8     40 20.8     20

2017 44.0     40 20.8     20

2018 43.5     40 20.5     20

2019 43.3     40 20.0     20

2020 42.8     40 19.6     20

2021 42.5     40 19.6     20

2022 42.4     40 19.7     20

2023 42.5     40 19.8     20

2024 42.2     40 20.0     20

풀타임 시간제근로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년도 8월)

한국의 풀타임-파트타임 주당 평소근로시간



자료: OECD(2021), Ch.5

3. OECD 국가 노동시간 제도 비교 3



한겨레신문 2008.4.30

<ILO 협약과 EU 지침>

⚫ ILO 노동시간 협약
⚫ 1호(1919) : 1일 8시간, 1주

48시간 (최대 정상노동시간)
⚫ 47호(1935) : 1주 40시간 단축

⚫ ILO 주휴 협약
⚫ 14호(1921), 106호(1957) : 

매7일마다 24시간 연속 휴식
보장

⚫ EU 노동시간 지침
⚫ (93/104/EC) → (2003/88/EC) 
⚫ 최대 총노동시간 1주 48시간

(단위기간 4개월 초과금지)
⚫ 최소 연속 휴식시간 1일

11시간, 1주 24시간(단위기간
14일 초과금지) 보장

⚫ 유급연차휴가 최소 4주

4. 노동시간 단축 동인 : 노동운동과 제도개선



EU 지침(2003) 한국 노동법(2024)

⚫ 주48시간 상한제 (단위기간 4개월) ⚫ 주52시간 상한제 (단위기간 6개월)

• 예외: 수련의, 근해 석유가스 • 특례업종: 운수업, 보건업 
• 적용제외: 농림축산업, 감시단속, 관리∙감

독∙기밀취급업무, 상시 4인 이하 사업

⚫ 매일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 7일마다 최저 24시간 계속 휴식시간

⚫ 특례업종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 1주 1회 이상 유급휴일 보장

⚫ 연차유급휴가 최저 4주(수당으로 대체
금지)

⚫ 1년 80% 이상 출근 연차유급휴가 15일

⚫ 야간노동 특별 보호 ⚫ 야간근로수당 50% 추가

[참고] EU 지침과 한국 노동법 비교



⚫ 노동운동 활성화 + 노동시간 제도 변화 → 취업자 주/연간 노동시간 추이(1980~2024년)
⚫ 1989~91년 법정 정상노동시간 단축(주48→44시간)
⚫ 2004~11년 법정 정상노동시간 단축(주44→40시간)
⚫ 2017~21년 법정 최대노동시간 단축(주52시간 상한제) 

+ 2018년 특례업종 축소(26개→5개) + 특례업종 연속 휴식시간 보장
+ 2020~22년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 유급휴일로 보장

II. 한국의 노동시간 단축 1. 추이(1980-2024년)



⚫ 2004~11년 법정 노동시간(주40시간제) 단계적 확대 → 실노동시간 단축
⚫ 2013~15년 단축효과 소진 → 실노동시간 불변

⚫ 주40시간 근무제 : 2005년 8월 30.2% → 2013년 8월 66.4% → 2015년 8월 65.7%
⚫ 실 근로시간      :     47.5시간 →    41.7시간 →             41.4시간

2. 주40시간제, 2013년 이후 실노동시간 단축 효과 소진



2018년 노동시간 법개정 내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주52시간
상한제

300인이상 7월부터

(특례업종제외21개업종) 7월부터

50-300인미만 1월부터

5-50인미만 7월부터

(5-30인미만)
특별연장근로허용
(2021.7~2022.12)

특례업종
축소

특례업종축소(26개→5개) 7월부터

특례업종 연속휴식시간 보장 9월부터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유급휴일

300인 이상 1월부터

30-300인미만 1월부터

5-30인미만 1월부터

연소자
기준노동시간 주40→35시간 7월부터

연장노동시간 주 6→ 5시간 7월부터

3. 2018년 노동시간 법개정 내용



⚫ 2000년대 총 노동시간 불변 : 노동시간 단축 → 취업자수 증가

III. 노동시간 단축 성과와 한계 1. 취업자수 증가



논문 법정근로시간 실근로시간 고용 임금/생산성

김유선(2000) 주4시간 단축
주4.0시간 감소
주0.112일 감소

안주엽∙이규용(2001)주4시간 단축 주1.9시간(3.8%)감소 고용 4.7% 증가
시간당 임금 13.3%
월임금 10.1% 상승

남성일(2002) 주4시간 단축 주2.3시간 감소 취업률 미약 증가
단기 2.8% 
장기 14% 상승

신관호∙신동균∙유경
준(2002)

주4시간(9.1%) 단축 주3시간(6.4%) 감소 고용 4.9% 증가

백웅기∙오완근(2003)주4시간(9.1%) 단축 5.9% 감소 취업자 1.7% 증가

김유선(2008) 10% 단축
근로시간 8.0% 
근로일수 3.0% 감소

(단기) 미미 (장기) 
취업자 6.8% 증가

(장기) 시간당 임금
10.6% 월임금 불변

김형락∙이정민(2012)주40시간도입 주43분 단축 신규고용2.3%p 감소
시간당 임금 6.6% 
상승

유경준∙이진(2014) 주4시간 단축 주1.6~4.2시간단축
10~29인/300인 이
상은 (+), 30~299인
은 0, 5인미만은 (-)

노용진(2014) 주40시간도입 주4시간 감소 유의미한 (+) 노동생산성 (+)

2. 정상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 고용, 임금에 미친 영향



[참고] 선행연구결과

⚫ 김유선(2008),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
⚫ 1989～91년과 2004～07년에 이루어진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 근로시간,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을 회귀분석과 벡터오차수정 모형으로 분석.  
⚫ 법정근로시간 10% 단축 → 실 근로시간 8.0%, 월 근로일수 3.0% 감소. 
⚫ 실 근로시간 10% 단축
→ 고용 (단기) 미미 (장기) 취업자 8.5%, 노동자 13.1% 증가. 
→ 임금 (단기) 미미 (장기) 시간당 임금 13.3% 증가, 월임금총액 불변. 

⚫ 김유선(2011), “주 40시간 근무제가 노동자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2010년3월)와 국민여가활동조사(2010년7월)에

서 주40시간 근무제가 노동자들의 근로시간과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 분석
⚫ 실 근로시간 11.3% 단축, 장시간근로 확률 1/5로 축소. 
⚫ 임금이 낮을수록 실 근로시간이 길고 장시간근로 확률이 높다.
⚫ 휴일여가시간 증가, 여가비용 증가  
⚫ 스포츠 등 적극적 여가활동, 자원봉사 동호회 등 사회성 여가활동 증가. 
⚫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시간 증가(52.2%) 등 긍정적 생활변화 → 여가생

활 만족도 → 주관적 행복수준 증가



⚫ 주52시간 상한제 단계적 적용 확대
⚫ 18년 7월 300인 이상 → 19년 7월 특례제외업종 → 20년 1월 50~299인 → 21년 7월 5~49인 

⚫ 실 노동시간 추이
⚫ (취업자) 17년 42.8시간 → 20년 39.0시간 → 22년 38.3시간 → 24년 37.7시간
⚫ (노동자) 17년 41.7시간 → 20년 38.0시간 → 22년 37.2시간 → 24년 36.6시간

3. 주52시간 상한제 효과



노동자

수(천명) 비율(노동자=100,%)

일시
휴직

1-14
시간

15-35
시간

36-48
시간

49-52
시간

52시간
초과

일시
휴직

1-14
시간

15-35
시간

36-48
시간

49-52
시간

52시간
초과

2015 320 603 2,198 10,988 1,803 3,491 1.6 3.1 11.3 56.6 9.3 18.0 

2016 331 649 2,618 11,169 1,727 3,176 1.7 3.3 13.3 56.8 8.8 16.1 

2017 317 715 2,470 11,728 1,703 3,001 1.6 3.6 12.4 58.8 8.5 15.1 

2018 331 827 3,055 11,939 1,537 2,395 1.6 4.1 15.2 59.4 7.7 11.9 

2019 336 1,026 2,975 12,539 1,586 1,978 1.6 5.0 14.6 61.3 7.8 9.7 

2020 669 966 3,377 12,390 1,333 1,597 3.3 4.8 16.6 60.9 6.6 7.9 

2021 389 1,186 3,879 12,559 1,327 1,413 1.9 5.7 18.7 60.5 6.4 6.8 

2022 391 1,249 5,044 12,208 1,286 1,324 1.8 5.8 23.5 56.8 6.0 6.2 

2023 348 1,263 3,867 13,623 1,303 1,425 1.6 5.8 17.7 62.4 6.0 6.5 

2024 372 1,406 5,561 12,290 1,140 1,272 1.7 6.4 25.2 55.8 5.2 5.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노동시간 분포(노동자)
⚫ 주52시간 초과 : 2017년 300만명(15.1%) → 2022년 132만명(6.2%) → 2024년 127만명(5.8%)
⚫ 주15시간 미만 : 2017년 72만명( 3.6%) → 2022년 125만명(5.8%) → 2024년 141만명(6.4%)

3. 주52시간 상한제 효과



4. 4인 이하 사업장 실태

⚫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 노동자수 389만명(17.6%) ☞ 사업장 쪼개기
⚫ 주당 노동시간 33.0시간 : 평균은 가장 짧지만
⚫ 15시간 미만 56만명(14.3%), 15-35시간 128만명(32.8%), 52시간 초과 33만명(8.4%) : 

초단시간과 초장시간 모두 가장 많음.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절실



IV. 유연근무제

⚫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전규모) 2018년 8.4% → 2021년 16.8% → 2024년 15.0% 
⚫ (300인이상)  2018년 25.4% → 2021년 42.6% → 2024년 36.6% 

⚫ 전규모
⚫ (2021년) 재택근무제(5.4%)>시차출퇴근(5.0%)>탄력적근무(4.6%)>선택적근무시간(3.9%)
⚫ (2024년) 시차출퇴근(5.3%)>탄력적근무(4.4%)>선택적근무시간(3.8%)>재택근무제(2.4%)

⚫ 300인 이상 사업체
⚫ (2021년) 재택근무제(16.7%)>시차출퇴근(14.5%)>선택적근무시간(11.1%)>탄력적근무(11.0%)
⚫ (2024년) 시차출퇴근(14.1%)>선택적근무시간(12.0%)>탄력적근무(10.2%)>재택근무제(6.5%)

1. 실태



1. 전통적 
유연성 수단

노동자 사용자

장점 단점 장점 단점

초과근로

(overtime) 

(수당보상)임금증가; 

(시간보상)장기유급휴가

노동자 안전보건, 일-생

활 균형에 부정적(-)  영향

수요 증가에 조응하는 생

산 증가; 영업시간연장

초과수당 부담; 한계생산

성 감소; 산재 위험 증가

교대제

(shift work)

(수당보상)임금증가; 

(시간보상)장기유급휴가

특히 야간근로 시 노동자

안전보건, 일-생활 균형

에 부정적(-) 영향; 

기타 어려움(교통과 훈련)

영업시간 연장; 

상하기 쉬운 재화 대처

관리/노동비용; 

높은 복잡성; 

특히 야간근로 시 노동자

안전보건, 일-생활균형에

부정적(-) 영향

파트타임

(part-time arrangements)

일-생활균형 개선; 

여성·청년 노동시장 진입; 

유급 풀타임에서 퇴직으

로 점진적 전환

임금/고용안정/훈련/승진

/사회보험적용 등에서 고

용의 질 악화; 

근로빈곤 위험 증가

고객수요변동적응; 

유연한 작업계획; 

때로는 조세 인센티브

잠재적 높은 관리비용; 

파트타임이 풀타임과 같

은 시간 노동하면 조세와

사회보험 분담금 증가

자료: ILO(2011), “Working time: in the twenty-first century: Report for discussion at the Tripartite Meeting of Experts on Working-time 
Arrangements”. 김유선(2017),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방안”, KLSI 이슈페이퍼 2017-2호. 

2. 노동시간 유형별 장단점(ILO, 2011)



2. 노동시간 유형별 장단점(ILO, 2011)

2. 새로운
유연성 수단

노동자 사용자

장점 단점 장점 단점

시차근무제

(staggered hours

arrangements) 

교통난 완화
일부는 새로운 작업스케

줄 때문에 불편
영업시간 연장

시업·종업시간 중첩으로

기록유지 관리 어려움

집중근무제

(compressed 

work weeks)

노동일 감소, 

출근시간과지출 감소

1일 노동시간증가; 

피로/산업재해위험 증가
비용절감

피로/산업재해 위험 증가; 

생산성 감소

유연근무시간제

(Flexi-time arrangements)

근로시간저축계좌제

(time-saving accounts)

노동자 시간주권; 

건강후생 긍정적(+) 영향; 

훈련/육아/휴가일수 증가; 

일-가족-사적생활 균형

개선

시간저축계좌 과부하 위

험(시간주권일정 제한)

초과근로비용절감; 

작업량 변동 적응; 

노동자 동기와 성과 개선

작업스케줄 복잡성 증가

(추가비용); 

노동시간 직접감독상실

탄력적 근로시간제

(Annualized hours

arrangements)

기타 불안정 시간제도

(other forms of hours 

averaging)

노동시간 변동에 관계 없

이 안정적 소득; 

노동시간에 대한 노동자

들의 영향력 증가

불규칙 노동시간; 

작업량 변동; 

초과근로수당이 제거되

면 근로소득감소

생산변동이나 서비스 전

달 적응; 

초과근로수당이 제거되

면 노동비용감소

복잡한 행정절차와 관련

비용

자료: ILO(2011), “Working time: in the twenty-first century: Report for discussion at the Tripartite Meeting of 
Experts on Working-time Arrangements”. 김유선(2017),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방안”, KLSI 이슈페이퍼 2017-2호



⚫ 평균 수명 연장 : 장시간 노동, 짧은 노동생활 → 적정 노동시간, 긴 노동생활
⚫ 일과 생활의 양립 : 생애주기 노동시간 정책 + 시간 주권

노동시간단축

노동조건개선

여가생활 증가

일∙생활 균형 삶의 질 개선 출산율 제고

건강∙재해 개선 내수진작 소득주도성장

고용 유지∙창출

생산성 증가

저녁이 있는 삶

저성장시대 일자리 유지∙창출

1. 적정 노동시간의 의의와 기대효과V. 기본관점



⚫ 노동시간이 길면 월임금총액이 많을까?  
⚫ 주44~48시간 미만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길면 월 임금총액이 많음.
⚫ 주44~48시간 초과 노동자들은 연장노동시간이 짧으나 길으나 월 임금총액 비

슷. 

2. 돈보다 시간을 !



⚫ (함의)
⚫ 기업은 풀타임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월 임금총액을 정한 뒤, 해당 기업의 작업

관행에 따라 필요한 시간만큼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음.
⚫ 단기적으로 연장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해서 임금총액이 줄어들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부담이 커짐. 
⚫ 연장근로시간 단축으로 월임금총액이 줄어든 기업도 장기적으로는 임금

보전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음. 

⚫ (관점)
⚫ (최선) 노동시간 단축과 월임금총액 보전 동시 실현
⚫ (차선)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보전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전자

⚫ 임금보전에 매몰되면 노동시간 단축을 가로막을 수 있음.
⚫ 일단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이후 임금인상으로 보전

2. 돈보다 시간을 !



⚫  적정(decent) 노동시간 5차원
① 건강과 안전 촉진
② 기업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

향상
③ “가정친화적”이고 일과 생활

의 균형 증진
④ 양성평등 촉진
⑤ 노동자에게 노동시간에 대한

일정한 선택권과 영향력 제공

⚫ 노동자와 기업의 요구 양자를
충족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노
동시간 제도(작업 스케줄) 개
발

3. ILO(2019), Guide to developing Balanced WTAs



VI. 노동시간 단축 목표 : 2030년까지 OECD 평균 1,700시간 달성

영역 노동시간 단축 방안 입법

정상근로

주40시간(주5일) 근무제 완전 정착 (2015년 65.7%) 

고령자 점진적 은퇴제도 실시(주2/3/4일제)

자녀 출산∙육아기 전환형 상용 시간제 확대 (풀타임-파트타임 전환청구권) O

비사회적 근로
(연장휴일야간)

주52시간 상한제에서 주48시간 상한제로 O

1일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전면 도입 O

휴일 24시간 연속휴식시간제 도입 O

야간근로자 1일 8시간 초과 금지 및 보호제도 신설 O

교대제 개편(격일제, 2조2교대제 등)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확대(15일 → 20일) 및 사용일수 확대  O

초단시간 노동자 주휴, 연차휴가 비례적용 O

적용제외 폐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O

농림·축산·수산업과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근로시간 적용제외 폐지 O

근로감독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 협치 구조 형성, 근로감독 강화



<민주당 공약>                                      <민주노동당 공약>

VII. 검토사항 – 주4일(4.5일)제 ?



1. 주4일제 또는 4.5일제 법제화? 

⚫ 법정 정상근로시간을 <주40시간 → 주36시간 → 주32시간>으로 단축 ?

⚫ OECD 국가 중 법정 정상근로시간 주40시간 미만은
⚫ 프랑스(35시간), 벨기에(38시간), 호주(38시간) 3개국

⚫ 풀타임 평소근로시간 중위값은 프랑스(38시간), 벨기에(38시간), 호주(42시간)
⚫ 프랑스/호주는 법률보다 긴 정상근로시간을 협약으로 체결 허용(유연화, 

분권화)

⚫ 한국 제도는 OECD 표준(40-40시간), but 실노동시간은 후진국

⚫ (공약) 범정부 차원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실현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제시 및 주 4.5일제 시범사업 실시 지원 등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 출구 전략 ?

⚫ 법제화 No. 산업∙업종 특성 따라 단체협약(또는 취업규칙) 추진 사항 Yes

VII. 검토사항 – 주4일(4.5일)제 1



2. 주4일(4.5일) 집중근무제?

⚫ <국민의 힘> 집중근무제 O
⚫ 1일 10시간 주4일 근무 (1일 8시간 초과분 초과근무수당 O or ⅹ)

⚫ <민주당> 집중근무제 ⅹ
⚫ 1일 8시간 주40시간 → 주36시간 → 주32시간
⚫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 임금인상 효과 10~20%
    

VII. 검토사항 – 주4일(4.5일)제 2



3. 고용구조 양극화/불평등 심화

⚫ ‘프리미엄 일자리(주4일제)’와 ‘불안정 일자리‘ 격차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 주4일제는 (IT , 금융, 의료산업) 정규직 고숙련 노동자에게 우선 적용 
     →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효과 10~20%
⚫ 단기계약직, 파견직, 플랫폼 등 비정규직 노동수요 증가
⚫ 표준노동시간(36~48시간)과 단시간(1-35시간) 경계선
     → 풀타임 취약계층 파트타임화 촉진

⚫ 여가 생활의 양극화
⚫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은 늘어난 시간을 자기 계발, 여행, 문화생활

등으로 삶의 질 제고
⚫ 저임금/저소득 계층은 추가적인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상대적 박탈감

VII. 검토사항 – 주4일(4.5일)제 3



4. 당장 주력해야 할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은폐하거나 우선순위 바뀜

⚫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노동시간 적용 (입법/시행령) 
⚫ 1일 11시간 최소휴식시간제 도입(입법/유럽연합 지침)
⚫ 주52시간 상한제 정착(감독) → 주48시간 상한제 도입(입법/유럽연합 지침)
⚫ 주40시간제 완전 정착(감독) * global standard

⚫ 기타 과제

⚫ 고령자 점진적 은퇴제도 : 60세 정년을 65세 정년으로 연장하거나 계속
고용하되, 주2/3/4일제로 노동시간 단축, 임금 비례 감소

⚫ 풀타임-파트타임 전환청구권 도입
⚫ 기술혁신/구조조정으로 감원이 예상되는 산업은 주3/4일 근무제 도입
⚫ 유연근무제(탄력적/선택적/재량근무제) 도입은 노사합의 사항으로
⚫ 노동시간 적용제외 축소(입법)
⚫ 출퇴근 시간 기록의무제 도입 / 포괄임금제 폐지(입법/단협)

VII. 검토사항 – 주4일(4.5일)제 4



5. 기후위기/디지털 전환 → 노동수요/고용총량 감소? → 주4일(4.5일)제 도입? 

⚫ 지금까지 기술혁신 → 노동수요 감소 < 노동수요 증가 →고용총량 증가
⚫ 이번에는 다르다(4차 산업혁명) ? No. Cf. 이문호 / 이상헌  

⚫ 인구구조 변화 → 노동공급 감소 → 고용총량

VII. 검토사항 – 주4일(4.5일)제 5



⚫ 노동강도 강화와 '숨은 노동’ 만연

⚫ 단위시간당 노동강도 강화 → 정신·육체적 소진(번아웃) 가속화

⚫ '숨은 노동', 무급 야근 만연

⚫ 서비스 공백 및 사회 인프라와 충돌

⚫ 특정 요일(예: 금요일) 서비스 공백 발생

⚫ 이를 막기 위해 교대근무제 도입하면 누군가는 계속 5일/6일 일해야 → 형평성 문제 발생

⚫ 학교와 직장의 휴무일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 가중

⚫ 사회 전체의 인프라와 조율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 소요

⚫ 신규 채용 장벽 상승

⚫ 기업은 즉시 성과 낼 수 있는 소수의 핵심 경력직 인재 선호

     → 청년이나 구직자들은 채용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결과 초래

VII. 검토사항 – 주4일(4.5일)제 6 (AI 추가)



[참고] 2017년 대선공약 - 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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